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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환경친화형주거단지적용과
한계에관한연구

문수영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최근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는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추어 국내의 건설업체들은 주거단지의 차별화 전략 중에 하나로 환

경친화형 주거단지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이 논문은 환경친화형을 표방한 주거단지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데 비하여 정작 환경친화적으로 제대로 된 주거단지가 나타나지 않는 현실에서, 환경친화형

주거단지란 무엇이고 이를 실현시켜주기 위한 계획요소 및 법규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국내외 사례

고찰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환경친화형 주거단지가 우리나라에서 실현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 논문을 진행하기 위해 7 0 ~ 9 0년대 주거단지의 환경

친화성 분석 연구 및 해외의 주거단지 사례의 환경친화성 분석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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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배경및 목적

가. 연구의배경

아파트건설이본격적으로이루어진1 9 7 0년대부터지금까지국내주거단지개발은주택의양

적 공급과한정된토지의개발이익을최우선으로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왔다. 그러나최근

소득수준이높아지고삶의질에대한관심이고조되면서주거환경에대한소비자의욕구는다

양해지기시작했다. 이에발맞추어국내의건설업체들은주거단지의차별화전략중에하나로

환경친화형주거단지를선보이기시작하였다. 세계에서사용되는에너지의50~60% 이상이건

설행위및 건물사용과관련하여사용된다는점1 )을 고려해보면바람직한현상이아닐수없다. 

그러나국내에도입되고있는환경친화형주거단지는환경친화의본질적관점에서보았을

때 상당히미약하다.‘테마광장, 친수공간조성, 운동공간조성, 녹화기능의다양화’등건축물

의 가시적인요소도입을근거로환경친화형주거단지로홍보하여, 환경에대한의식 고조에

따른관심을분양율과분양단가향상에이용하고있는수준이다. 즉, 환경친화에대한객관적

인 검증이이루어지지않은 채, 상업적이윤의추구 수단으로서환경친화형주거단지가이용

되고있는실정이다.

최근환경부, 건교부, 산업자원부등에서건축물및 도시계획수립의환경친화도대한객관

적인 검증제도가국내에도입되고있다. 이들은앞으로주거단지의질을 평가하는중요한지

표가 될 것이다. 여기에환경친화형을표방하고있는 주거단지들을살펴보면정부가제시한

인증을받기위한노력들을보이고있지만환경친화형설계요소가전반적으로도입이잘 안되

고 있는실정이다. 또한이들제도로부터인증 받는업체에겐금전적인incentive가 주어져야

하지만아직까지가시적인것은없는형편이다.

이런 인증 제도의제시에발맞추어환경친화형주거단지조성방안및 설계 요소 도입 지침

등에관한연구도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그러나많은연구논문에서제시한이상적인환경

친화형주거단지는대부분소득수준이우리보다세배이상되는선진국의생활수준에맞는지

표이거나아니면시범단지조성에서나가능한경제적으로수지타산이맞지않는시스템인경

우가많다. 도시토지의높은지가로도시주거의고밀이용은불가피하고, 한나라의인구절반

정도가수도권에집중되어있는 현실에서선진국의넓고탁 트인 평원위의 환경친화형주거

단지는우리나라에서실현하기불가능한이상형일뿐이다. 

1) 대한주택공사(1996.9), 「대한주택공사환경친화형주거단지모델개발에관한연구」, pp. 7



물론우리의소득수준과생활패턴이선진국의그것과다르다고지금까지제시된환경친화

형 주거단지를부정하자는것은아니다. 다만, 선진국의기준에맞는환경친화가과연한국에

서도환경친화라고할 수 있는지, 한국의현실에맞는환경친화란무엇이고, 이를환경친화라

고 판단할수 있는적절한기준이무엇인지를점검해볼필요가있다. 그리고이를바탕으로지

금까지제시된환경친화형설계요소가우리나라에정착이잘 되지않는이유에대해고찰해보

는 것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주거단지조성에서물량공급과경제성을추구하다보면환경친화형과다소거리가있는개

발이진행될수 있다. 그리고이제겨우 의식주문제를해결하고삶의질에 관심을두기시작

한 단계에서환경친화형주거단지의정착은무리한요구가될 수 있다. 그러나앞으로환경을

고려하지않은 개발은시대적패러다임에도맞지 않고, 소비자들로부터도외면을받을 것이

다. 또한, 앞으로우리와후손들의생존을위해서도필수불가결한요소로환경이손꼽힐것이

다. 따라서우리나라의환경친화형주거단지개발현황을점검하고정착이되지 않는다면그

원인을찾아보는것도의미있는연구가될 것이다.

나. 연구의목적

이 연구는‘한국에서환경친화형주거단지가제대로정착되지않는이유는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시작한다. 지금까지연구된환경친화형주거단지에대한이론적고찰과한국에서환

경친화형주거단지를표방한사례들에대한현황분석을통해정착이원활한계획요소와원활

하지 못한계획요소를추출하여이에대한원인을분석한다. 이를 통해환경친화형을표방한

주거단지의한계점을찾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을도출시키는방향으로연구를진행한다. 그

과정에서가장중점을두는것은환경친화형주거단지가실현되지않는근본적원인이무엇인

가를밝혀내는것이다. 

2. 연구의내용및 범위

가. 연구의내용

본 연구는한국에서환경친화형주거단지가제대로정착되지않는이유를판단하기위해서

크게두 가지맥락을추구한다. 첫 번째로는환경친화란무엇이고이를판단할수 있는적절한

근거는무엇인지에대한점검이다. 두 번째로는국내에서환경친화형을표방한주거단지점검

을 통해환경친화형계획요소가어느정도실제적용이되는가를분석해보는것이다. 이 두 가

지 그리고이를 바탕으로적용이원활한혹은 원활하지못한 환경친화형설계요소에대하여

원인을분석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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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의범위

본 연구에서는환경친화형주거단지개념이본격적으로도입되기시작한1990년대 아파트

단지와1970년∼1995년까지지어진아파트중 1996년 우리나라최초로매일경제신문사에서

‘제1회 살기좋은아파트선발대회’에서선정된수도권내 25개 단지를중심으로환경친화성

을 평가해보도록한다. 이를통해환경친화의개념이대두된90년대와그런개념이그리나타

나지않았던70~80년대주거단지환경성을평가해봄으로써, 우리나라주거단지의환경친화

성을평가해보고, 환경친화에대한개념이본격화된90년대이후에도환경친화형주거단지가

제대로정착이안되는원인을분석해보도록한다. 

II. 환경친화형주거단지의 개념과 특성

1. 환경친화형주거단지개념과정의

가. 환경친화형주거단지개념과정의

환경친화에관련된연구가진행되면서‘생태적주거단지’,‘환경친화형주거단지’,‘지속가

능한정주지’등 여러개의용어가명확한정의가내려지지않은채 사용되고있다. 본 연구에

서는이 세 가지용어가근본적으로추구하는방향은동일하나용어가포괄하고있는범주에

정도차이가있다고가정하고정의를내리려한다. 

리우선언을계기로브룬트란트는지속 가능한개발을“미래세대의필요를충족할수 있는

능력을손상시키지않는 범위 내에서현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는개발”이라고정의하였다.

이에지속가능한개발의추진과아울러주거지개발부문에서도지속가능한정주지개발이중

요한이슈로등장하게되었다.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의Habitat Agenda에 나타난지속가능

한 정주지개발의구체적인개념은생태계수용능력의한계내에서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

여 환경에대한악영향의예방을원칙으로하여지속가능한토지이용, 빈곤의근절, 생산적인

고용창출과사회통합을위한 사회개발, 지속가능한환경, 지속가능한에너지이용, 지속가능

한 교통·통신체계, 역사적·문화적유산의보존과복원등을총체적으로고려하는개발을의

미한다.2) 그리고‘생태적주거단지’란 주거단지조성과유지에필요한물질순환, 에너지사용,

폐기물처리등의 문제를자연의법칙즉 생태계의순환법칙을쫓아 해결하려는것으로인간

의 모든생활패턴이자연과동화혹은조화를이루어인간의주거지자체가자연생태계의요

2) 대한주택공사주택도시연구원(2001), 「환경친화주거단지」, www.ecohouse.jugong.co.kr



소가 되도록만든 공간을‘생태적주거단지’라 정의한다. 이는‘지속가능한정주지’의 실현

방안에이상적인방법이라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독일을중심으로유럽에널리 전파되고

있는생태적주거단지는자연환경과인위적건축환경, 그리고인간의상호 작용에대한 생태

적 인식에기인한다. 즉, 기존건축의문제를자연의법칙, 생태계의순환법칙을쫓아해결하

려는 노력이생태적주거단지라는대안으로등장하게된 것이다. 한편,‘환경친화형주거단

지’란 현실사회에서만들어지는주거단지와생태적주거단지의중간적개념이다. 이상적모

델이지만궁극적목표로설정한생태적주거단지를실현하기위한현실적이며인위적인단계

로서생태적주거단지의현실적타협안이라볼 수 있다. 즉 기존사회의경제적, 기술적, 사회

적 시스템을유지하는범주내에서실현가능한생태적주거단지라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연구문헌의정의를살펴보면환경친화란, 자연 생태계의수용 범위 내에서환경

에 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인류의발전을도모하는것이라정의한다. 그리고, 환

경친화형주거단지는환경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고예방하고자하는목적하에모든개발

행위와경제활동에서환경을중요하게배려하여환경에미치는악영향을최소화시키자는개

념이라정의한다. 이에유사한개념으로일본에서사용되는‘환경공생주택’과 국내에서일부

사용되는‘환경보전형주택’또는‘생태주거단지’혹은‘환경건축’, ‘생태주택’등이있다.3)

국내외의기존연구문헌을고찰해보면환경친화형주거단지에대하여공통적으로자원·에

너지·주변환경에주요관점을두고, 자원과에너지의효율적인이용에궁극적인목적을설정

하고있다. 여기서주목할것은, 1990년대를기점으로, 1990년대이전에는환경친화형주거단

지 조성 개념이에너지사용관점을사회적인관점에서자원 사용의한도를설정하는총체적

에너지관리 측면에서초점을맞춘 한편, 1990년대이후에는건축행위의현실적용에초점을

맞춘것이특징적이라할 수 있다. 아래표는기존연구문헌에서정의한환경친화형건축개념

및 목표를간략히정의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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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친화형주거단지개발의특성

선진국에서는환경보존을위한자원과에너지절약형주택및 단지에대한연구를1 9 7 0년대

초부터주요연구과제로삼았다. 그리고그보다훨씬이전부터자원의이용이라는관점에서지

속가능성의용어는매우오랜전통을가지고사용되어왔으며, 이는1 8세기까지거슬러올라간

다. ‘지속가능한(Nachhaltend, sustainable)’이란표현은1 7 1 3년 H.C Von Carlowitz에 의해

처음으로사용되었다(Bos et al. 1994). 4 ) 한편, 우리나라에서는1 9 9 0년대부터환경에대한인

식이 대두되기시작했으며1 9 9 0년대 중반부터본격적으로환경친화형주거단지모델 개발과

적용에대한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었다. 선진국의연구와우리나라의연구에서한가지특징

적인것은선진국의경우지속가능한개발에대한관심이도시및 지역차원의총체적인관점

에 맞춰져있는가하면, 우리나라의경우대규모주거단지조성차원에맞춰져있다. 이는도

시를개발하는관점과행태의차이에서오는것이라사료된다. 해외의개발이거시적차원에서

접근하는개발이라면국내의개발은미시적관점에서점차확장해나가는관점이라볼 수 있다.

아래표는 국내외의환경친화형주거단지개발 원칙을간략히정리한것이다. 해외와국내

의 관점차이를명확하게보기위해이를두 개의표로나누어제시한다.

<표 1> 환경친화형주거단지의개념및 목표

지속가능한개발
(1897)

생태건축
(1979)

환경공생주택
(1991)

환경친화형주거단지
(1996)

기본
개념

친환경/친인간 친환경/친인간 친환경/친인간
친환경/

친인간경제적

주요
관점

자원

인간

환경

자원·에너지

주변환경

건강

자원·에너지

주변환경

건강·쾌적성

자원·에너지

주변환경

건강및 편의증진

목표

— 자연자원 경제적

이용

— 주민참여

— 동등한배분

— 환경보존

— 자원과 에너지 생

태적이용

— 자연환경과조화

— 건강한주생활

— 지구환경보존

— 주변환경과조화

— 주 거 환 경의 건

강·쾌적성

— 에너지절약및 순

환활용

— 주변환경과 유기

적 연계

— 건강및 편의증진

특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1997), 『Green Town 개발사업Ⅰ』, pp.20∼30 발췌인용

①‘시간성’강조된

인간 중심적사고

형태

② 사용한도개념사용

① 생태학적인안정

된 순환체계실현

②‘사회적측면’고려

① 에너지절약에초

점

②‘사회적측면’고려

① 건축의 현실적용

에 초점(경제성

대전제)

4) 박원규(1999.2), 「지속가능한주거단지계획모형개발및 적용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협동과정조경

학과정, p.5



1) 해외의지속가능한주거지개발의원칙

해외의지속가능한주거지개발원칙을90년대 초부터시간순서대로살펴보면여러 방면으

로 변천하여발달했음을알 수 있다. 이 개념들을90년대초반, 중반후반으로나누어보면다

음과같다.

(1) 90년대초반: 91년도에발표된일본의환경공생주택을제외한나머지개발원칙은개념

적 차원에머물러있는경향을보인다. 자원의총량규제, 환경오염의최소화와이를위한개

발의 억제를추구하고있다. 지속가능한주거지의부족한인식을일깨우기위해 환경과자원

의 소중함을알리는성향을보여주고있다. 인간의삶과자연과의융합이라는개념보다는인

간의쾌적한삶을추구하는데자연에해를주지않도록하는방향의개발원칙이설정되었다. 

(2) 90년대 중반: 인간의삶에필요한개발은진행하되, 자원사용의효율을높이고경관과

생태계를복원하는방향으로개발원칙을설정하였다. 환경친화형계획요소사용의도입단계

로서지속가능한에너지, 교통의개발과폐기물배출억제, 생물다양성유지를위한방안을강

구하게되었다.

(3) 90년대 후반 : 삶의 질 향상을위해 환경을중요시하는방향으로개발방향이설정되었

다. 높은삶의 질과 쾌적한환경은동일시되는패러다임이형성되었다. 환경친화형계획요소

의 적극적개발과사용이시작되었다. 주민참여가확대되고디자인을통한환경설계가도입되

었다. 건물의복합용도사용이적극적으로권장되었다. 

2) 국내의환경친화형주거지개발원칙

90년대중반이후로본격적으로환경친화에대한개념이형성된우리나라에서는개발원칙

의 기본적인개념이크게 변화하진않았지만연구기관별로약간의성격 차이는나타나고있

다. 이를정부, 연구기관, 개인별로나누어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정부: 환경전반에대한영향력을고려하여환경에악영향을미치는요소를제한하고, 자

연이용의형평성과기회의균등을추구한다. 자원의총량차원의규제와생태적한계내의개

발을추구하고있다.

(2) 연구기관: 환경친화형계획요소의적극적도입을추구하고있다. 한정된자연자원을효

율적으로이용하고, 생태계를회복하는방향의개발원칙을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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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해외의지속가능한주거지개발의원칙

구분 제안자 지속가능한주거지개발의원칙

90년대
초반

환경공생
주택

(1991)

• 지구환경의보존: 에너지의절약과유효이용, 자연이나미이용에너지
의 유효이용

• 내구성의향상과자원의유효이용, 환경부담의경감과폐기물의감소
• 주변환경과의친화성: 생태적풍부함과순환성의확보, 기후나지역성

과의조화
• 건물내외의연관성을향상, 거주자의공생적활동의지원
• 거주자환경의쾌적성: 자연의은혜에대한 향유, 건강하고쾌적한실

내환경
• 계속안전하게거주할수 있는주환경, 풍부한集住性의실현

Urban
Village 
Group

• 주택및 쇼핑, 위락, 커뮤니티시설등 용도의다양성
• 주거유형과상업용도에대한선택기회의제공
• 상업용도와커뮤니티시설을지원하기위한적정개발밀도
• 보행거리내에쾌적성과장소성을갖춘공공공간조성
• 자동차보다는보행·자전거위주의계획
• 신개발계획및 관리에있어높은수준의지역주민의참여

영국
중앙
정부

(1993)

• 자원은효울적으로이용되어야하며쓰레기는순환에의해최소화됨
• 오염은자연계에해를주지않도록규제되어야함
• 자연의다양성은가치있는것이며, 보호되어야함
• 사람의 신체적인건강은 펑결하고안전하며쾌적한 환경과 서비스에

의해예방되어야함
• 교통수단의이용을줄이고편의시설, 서비스등에대한접근을향상시킴

平本一雄
(1994)

• 거리와일상생활공간에생물의도입
• 생물공존지역조성과이들의네트워크제안
• 도시어메니티창출과자연과의공생

맨체스터시
(1994)

90년대
중반

• 인간의활동은환경적고려사항에의해궁극적으로제한받아야함
• 환경에대한부주의의대가를차세대가치르게해서는안됨
• 환경에미치는피해를사전에방지하는것이사후에그와 같은 피해를

고치는것 보다좋음
• 재생이나순환가능한물질을사용하고폐기물을최소화함으로서자원

을 보전해야함
• 지구의자연자원에대한 수요를줄이는노력은수요를충족하려는노

력에우선해야함

Habitat 
Agenda

(Ⅱ)
(1966)

• 지속가능한토지이용추구
• 환경적으로지속가능하고, 건강하며, 살만한주거지조성
• 지속가능한에너지이용, 지속가능한교통·동선체계수립
• 역사적·문화적·자연적유산의보존과복원

Grant et 
al(1996)

• 경관의과정과기능을유지하고복원
• 정주지생태계에대한영향을최소화
• 미래세대를위해자연자원과토지자원을보호
• 정주지개발로부터폐기물배출을줄임
• 주민참여를증대하여건강한사회적환경을도모

Hertfordshi
re 

County 
Council
(1996)

• 자원에대한전체적인수요를줄임
• 재생 불가능한자원은효율적인방법으로이용하고재생 가능한자원

의 이용을증대
• 생물다양성을유지한다.
• 온실효과를일으키는가스의 영향을 가능한 줄이고, 탄소고정비율을

증대시킴



(3) 개인 : 환경을위해 삶의 행태적변화를요구하는개발원칙을설정하였다. 자원절약을

위해인간이기존에가지고있던습성을버리고개인적·사회적변화를추구하는방향의개발

원칙을보여주고있다.

다. 환경친화형주거단지개발의기본원칙

해외와국내의환경친화형주거지개발원칙을살펴보면, 앞서 말했듯이해외의개발원칙은

도시라는거시적관점에서원칙을설정하고있고국내는단지개발이라는미시적관점의원칙

을 설정하고있다. 개발방식의차이로인해환경친화형주거단지개발원칙에약간의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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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후반

• 스스로재생가능하도록토양의수용능력을유지
• 중요한국가적, 지방적자산을유지하며전체적인삶의질을개선

井手久登
(1997)

• 순환계의확립

• 자연환경과의조화

• 농촌과도시의교류촉진

Urban 
Task 
Force
(1999)

• 대상지및 주변환경의기존패턴과의융합
• 맥락·규모·특성에대한고려
• 공공영역(가로, 광장, 공원, 교외지역)의활성화
• 보행·자전거·대중교통이용을통한접근성및 명료성제고
• 환경용량을고려한토지이용의배분및 개발밀도의적정화
• 활동·주거유형의혼합
• 적응성과유연성있는건물설계
• 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건물·경관·공공공간의설계
• 환경에의영향을최소화할수 있는토지이용패턴

Llewelyn 
Davis
(2000)

• 에너지소비의최소화
• 지역내의고유한환경자원의보호및 고양
• 양질의디자인을통한질 높은도시환경추구
• 주민에게높은사회·경제적삶의질의제공
• 주거지개발에있어평등한기회제공및 사회적소외의제거
• 공공정책및 계획수립및 주민참여의제고
• 자족적경제체계구축

Congress 
for the 
New 

Urbanism
(2000)

• 주거지계획·설계과정에주민및 지역사회의참여
• 지역소규모산업육성을위한경제적기회의확대
• 주택유형및 규모의다양성
• 고밀도·보행친화적·대중교통지향적주거지조성
• 기성시가지근린주구재생및 직주근접형복합용도개발
• 도시·지역간연계체계구축
• 가로및 공공공간의확충및 연계성확보
• 안전하고안정화된주거환경조성
• 생활환경의기본단위로서의단위주호의중요성인식
• 접근성이양호한건물설계·지역적특성을반영하는건축
• 미래지향적주거지개발을위한도시설계지침의활용

※ 출처: 김영환(2001. 2), 「영국의지속가능한주거지재생계획의특성」(『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제36권 1

호)과정종대(1999.2), 「지속가능한주거단지계획모형개발및 적용에관한연구」에서부분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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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내의환경친화형주거단지개발의원칙

구분 제안자 환경친화적주거지개발의원칙

정부

연구
기관

개인
연구

서울시
(1994)

• 미래원칙: 미래세대, 현재의안전, 노인층에대한배려
• 자연원칙: 생태계및 자연보전, 오염의감소
• 참여의원칙: 민주적의사결정과정, 정보·기술의공유및 민·관협력

체계의구축
• 형평의원칙: 자원접근의기회 균등성및 공평한배분, 주민의시정요

구권
• 자급자족의원칙: 지역적생산체계, 에너지절약적지역활동, 생태적한

계 내에서의개발

대전광역시
(1996)

• 환경에미치는피해의사전예방
• 차세대와의형평성
• 재생가능하고순환가능한물질사용
• 환경적고려사항에의해서인간활동제한
• 자연자원에대한수요저감및 환경비용고려

건설교통부
(1999)

• 오염물질배출을줄이고생태적으로향상된설계기법을강구
• 건축물의설계에있어안전성, 환경성, 경제성이가미
• 자연에너지를활용및 순환하는설계기법검토
• 자연자원을사용하고폐기물의효율적관리및 재활용극대화
• 건물의배치를최적화및 보수유지용이하게계획

한국건설기술
연구원(1995)

• 토지의효율적이용및 자연요소의적극적활용
• 생태적외부공간구성과물질순환의도모

대한주택
공사

(1996)

• 지구환경보존에도움이되는주택: 대체에너지개발, 에너지절약, 수순
환 확보, 자원절약

• 주변환경과친화하는주택
: — 접지성회복, 자연요소의실내도입

— 자연생태질서의회복및 생태계파괴의최소화
— 녹화공간의확충·생태환경조성
— 수환경과의친화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2000)

• 친환경, 친인간, 주민참여, 경비절감
• 에너지절약, 자원의유효이용, 주변환경과의유기적연계, 주민의쾌적

성 향상

시정개발
연구원
(2000)

• 도시환경부하의저감(Low impact) : 
— 에너지의효율적이용(에너지절약과미활용에너지이용)
— 자원의유효이용(폐기물발생량저감, 오염감소)

• 순환시스템의형성(Circulation):
— 자연순환구조형성(대기순환, 물순환) 및물질순환구조(리싸이클)

• 생물과의공생(Symbiosis)
— 생물과공생(녹지, 물순환, 생물생식환경의보전·창출)
— 주변지역과의공생(지역생태, 사회, 문화와연휴)
— 주변자연과의친화(건강유지, 휴식)

김귀곤
김훈희

(1997.6)

• 환경에미치는피해의사전예방
• 차세대와의형평성
• 재생이나순환가능한물질의사용(자원보전)
• 환경적고려를위한인간활동의제한
• 경제적부와환경적복지를고려한번영의측정
• 자연자원의보전

박원규
(1999)

• 생태적수용능력을고려한토지이용계획과개발밀도
• 자원절약을위한에너지의효율적이용
• 물질순환유지를위한수자원보전
• 차세대를배려한환경오염예방과폐기물저감
• 자연과의공생을고려한단지내 생태계유지



보이기도한다. 

첫째, 해외의경우 주거지와다른 지역, 즉 상업지역이나직장 등의 연계를중요시하고있

다. 주거지로부터타 지역으로이동에따른교통부하의발생을억제하기위해주거지와직장,

상업지역의근접이나복합개발을추진하고있다. 한편, 국내의경우 주거지와다른 지역간의

이동에따른교통부하에대한언급이상대적으로약하게나타나고있다. 이는우리나라의토

지 이용에서일부중심상업지역을제외하곤주거지와상업지가명확하게구분되지않기때문

에 나타나는현상일수도있다. 

둘째, 우리 나라의개발 원칙은새로 개발할주거단지를대상으로지침을제시해주는방향

의 성격을갖고 있다. 해외의경우 새로개발할주거지뿐만아니라기성 시가지및 주거지를

재생하는방향의성격을가지고있다. 광복이후 지금까지개발 위주의패러다임이환경친화

형 주거단지조성에도깔려있음을암시하는부분이기도하다.

해외와국내의환경친화형주거단지개발원칙에약간의관점차이가있지만, 대체적으로이

들의개발원칙을종합해보면공통적으로다음의개발원칙을추출해낼 수 있다.

• 토지이용의효율화

• 교통부하의감소

• 에너지절약

• 자연자원의효율적이용과재활용

• 오염물배출의감소및 방지

• 생물다양성유지

기본적으로위와같은개발원칙에공통적인뿌리를두고각 나라가자신들의실정에맞게환

경친화형주거단지의개발원칙을세우고이를세분화하여계획요소를만들어사용하고있다.

2. 해외의환경친화형주거단지개발특성검토

가. 해외환경친화형주거단지개발현황

우리나라보다앞서 환경친화형주거단지조성에대하여연구하고개발을실현한나라들의

환경친화형주거단지는어떤것들이있을까? 그리고이들이어떻게얼마만큼환경친화형계획

요소를적용하고운영을하기에환경친화형주거단지모범사례로선정되는지알아보기위하

여 해외의환경친화형주거단지개발현황에대하여살펴보기로하였다. 

환경친화형주거단지조성연구는주로유럽과북미를위주로활발히이루어져왔고아시아

우리나라의환경친화형주거단지적용과한계에관한연구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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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일본이1990년대초반부터환경공생주택을시작으로환경친화형주거단지조성에관

한 90여 개의 지침을만들었다. 이밖에도주거를포함하는건축물의환경성을평가하는연구

는 GBC, GBTool 등 국제적인컨소시엄을비롯하여각국에서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이 연구에서는각 나라별로2002년도1인당GDP와 2000년도기준인구밀도를기준으로환

경친화형주거단지개발사례, 나라별주요성향, 그리고관련된제도에대해간략히정리하여

보았다. 1인당GDP와 2000년도인구밀도를고려하여환경친화형주거단지개발현황을비교

해봄으로서소득수준과인구밀도와환경친화형주거단지에관련된제도와개발양상에어떤

상관관계가있는지알아보려한다. 

1) 미국(1인당GDP : 36,716 달러, 인구밀도: 30명/㎢)

(1) 대표적조성사례: High Meadow 주거단지, 빌리지에이커마을, Muir Commons CoHousing,

N-Street CoHousing, Octagonal Cluster House

(2) 주요성향

미국의환경친화형주거단지는기존커뮤니티공동체나비 영리단체를중심으로마을을형

성하고공동생활을영위하는경향이있다. 인종이나직업, 연령층은다양하지만세탁, 요리,

식당 등은 공동으로운영하며저녁식사를같이하거나공동채소밭을운영하는등의 공동생활

프로그램을마련하여마을을운영한다. 도보로5분내의거리에직장과소비물품을구매할수

있는곳을두어보행환경중심의주거단지를형성하고있다.

이들마을은주로뉴어바니즘을바탕으로조성되었다. 정부나지방자치단체주도의도심재

활성화, 재개발등으로인해기존 커뮤니티의해체가일어나기보다는기존공동체가새로 마

을을구성하고유지·운영하는방식으로마을이조성되고있다. 이러한커뮤니티위주의환경

친화형주거단지조성외에다른한편으로는건축물자체에환경친화성을도입하기위하여각

종 인센티브가제공되는제도를실시하고있다. 그리고정부가이들제도의확대및 정착을위

하여각종융자금및 시설장려금, 세금감면등을지급하고있다. 

(3) 관련제도및 정책

① 미국건축가협회(AIA)의프로그램교육과정부의보조금제도

미국건축가협회(AIA)는지속가능한요소들을도처에있는전문가들에게사용되는표준계

약서에적용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그리고상업건물과주거건물의에너지효율성을증가

시키기위해에너지절약교육프로그램을마련하고사람들을교육시킨다.

또한정부는새로지어지는건축물이나기존건물의이노베이션에서도에너지효율성을높



였을 경우 재정적인인센티브를제공한다. 에너지절약 시스템의설치를 위해“E n e r g y

Efficient Building Incentive Act”를 통하여가구당$750~$2000까지 지원해주며상업건물의

경우스퀘어핏트당 $2.25까지지원을해주고있다.

② LEED 제도

David Gottfried에 의해1993년 조직된USGBC(US Green Building Council)에서그린빌딩

을 보급하고, 그린빌딩에관한기술을개발하며, 보급을위한정책지원, 그린빌딩의표준을제

시하기위해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 Design)라는 그린빌딩인증제도

를 만들었다. 이는신축건물과기존의상업용건물, 공공건물, 고층주거건물의라이프사이클

전반에걸친환경성능을평가한다. 이에 미국정부는중앙정부는물론, 각 주별로그린빌딩으

로 인정받은건물에대하여세금감면과장기저리융자 제공 및 채용보조금, 시설장려금등을

지급하고있다. 

2)일본(1인당GDP :32,637 달러, 인구밀도: 335명/㎢)

(1) 대표적조성사례

(2) 주요성향

우리나라와도시 및 건축 환경이가장 비슷한나라 일본은정부 주도형환경친화형주거단

지 조성및 시범단지를조성하고있다. 일본은1990년부터建設省住宅局住宅生産課의지도

하에1990년에[環境共生住宅硏究會]가 조직되었다. 낙후된일본의주택환경을개선하고악화

되는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정부주도하에‘환경공생주택’연구개발이이루어지게되었다.

이에 초기에몇몇의실험주택단지조성을시작으로지속적으로환경친화형주거단지를만들

어 오고있다. 일본의환경공생주택사례를살펴보면주로자연에너지(태양열등)의 활용과환

경 친화적인외부공간조성에중점을두고있다. 조경을중시하는일본의전통과자연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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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본의환경공생주택사례

※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 12) 『Green Town 개발사업』, 27p 및 임상훈, 이시웅, 박철민공저(2002. 3) :
『자연친화건축』에서부분발췌정리

연도 사례

1992년 志知田前주거단지, Earth Sweet Village, 아메스타, 삼정홈실험주택ED-1

1993년
벨콜린미나미오사와, 世谷田谷區深澤環境共生住宅단지, 오사카長野木戶주택,
Next 21, 마테르아노우1차

1994년 山口朝田히리스, 글러브코트大宮南中野
1995년 蓮根三丁目지구, Earth village
1996년 아사히카와제로하우스

1997년 마테르아노우2차
기타 市營川井本町주택, 주택도시정비공단의가루가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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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용화하려는정부의노력에초점이맞추어진것 같다. 

사례들의자세한적용정도에대해서는다음에언급하기로한다. 

(3) 관련제도및 정책

① 환경공생주택인정제도

일본의민간단체인‘일본환경공생주택추진협의회’가 지구환경의보전이라는관점에서에

너지와자원을절약하고폐기물을최소화하면서, 자연환경과의친화및 주거환경의건강과쾌

적을 보장하는‘환경공생주택’을 실현하기위한 수단으로개발한제도이다. 이 제도는인증

(認證)이란 단어대신에인정(認定)이라는단어를사용하고있는데, 이는 등급을부여하는여

타 제도와는달리단지인정여부만을결정하고있기때문이다. 

이 제도에서평가하고있는항목은크게4가지로1) 에너지절약, 2) 자원의고도유효이용, 3)

지역적합및 환경친화, 4) 건강, 쾌적, 안정성의4가지로구성되어있으며28가지의세부항목

을 포함하고있다. 

② 환경친화설비설치에전폭적으로지원

환경친화형주거단지조성에서천연에너지이용을위해일본에서는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적극장려하고있다. 이에일본정부에서는1993년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보전에대한균형있

는 대책과종합적인기술개발을위하여기존의Sunshine Project, Moonlight Project 및 지구

환경기술개발계획을통합한에너지환경영역종합기술개발추진계획을수립하여체계화하

였다. 1999년부터는환경을보호하고대체에너지의보급을촉진한다는뜻에서태양광발전시

스템을설치할경우 설치비의반액을국가에서지원하고있다. 또한태양광발전시스템을주

택단지등에설치할때 소요되는경비가기존전원에비해단가가높다는것 때문에보급이저

해되는점에착안하여끊임없는기술개발을실시하고있다. 또한일반주택단지에보급할때

필요한설치가이드라인을개발·제시하고있다. 

3) 네덜란드(1인당GDP : 25,510달러, 인구밀도: 386명/㎢)

(1) 대표적조성사례: Hoofddorp, Overbos 8

(2) 주요성향

공공기관주도의대규모단지조성시에환경친화형주거단지설계지침을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여만든주거단지들이다. 이들은조성시에금전적인지원이별도로있지는않았고, 열

손실감소에중점을둔 가이드라인을따라조성되었다. 저층위주이고, 단열재와통풍조절·

태양열이용에주 초점을둔 단지들이다. 



민간연구기관주체로다양한환경성능평가기준이사용되고있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에

서는각 지역실정에맞는평가기준을가지고이들건물의환경성능을평가하고있다. 

(3) 관련제도및 정책

① 환경성능평가기준: Eco-Quantum, Sima-Pro, EPM

Eco-Quantum은 네덜란드의IVAM 환경연구소가개발한컴퓨터를이용한건물의친환경평

가도구로서, 재료의채취/운송부터마지막폐기단계에이르기까지의환경영향을평가하게된

다. 주거용건물대상의로는Eco-Quantum Domestic이 있다.

Sima-Pro는 네덜란드의PRe Consultant 사가 상업용으로개발한LCA Software Tool로서주

로 건축에사용되는각종자재의LCA를 ISO14040의 기준에맞춰평가하는프로그램이다. 

EPM(enviromental Preference Method)는 건축물의통합적인L C A를 신축건물과리모델링에

각각적용할수 있는평가도구로서, 건축설계와자재및 운영에관한환경평가결과를절대적인

수치로제시하는것이아니라상대적인환경영향의등급( p r e f e r e n c e )으로제시하고있다. 이평

가도구는네덜란드의지자체중에서50% 이상이건축물환경성능평가도구로사용하고있다. 

4) 영국(1인당GDP:23,765 달러, 인구밀도: 전체-244명/㎢, 잉글랜드-383명/㎢)

(1) 대표적 조성사례: 밀레니엄빌리지, 이글스톤, 오담스워크, Crown Street, Hulme,

Poundbury 등

(2) 주요성향

기성시가지의재생 측면에서전면 재개발을통한 도시활성화와동시에환경친화형주거단

지 조성을추진하고있다. 정부 및 지역기관주도의현상설계등을 통해 조성된단지가많으

며, 사회·경제·문화적지속성을위하여복합용도로설계한사례도있다. 또한 장기적이고

점진적·단계적개발방식및 주민참여의확대를통해기존의커뮤니티파괴를최소화하고, 서

민주택공급을확대함으로서사회적소외문제를동시에해결하려는경향을보여주고있다. 또

한 주거단지조성외에도건축물자체의환경성능평가기준을도입하여, 건축물의조성및 개

조시지침을제시해주고있다. 영국에서제시된환경성능평가기준은호주, 홍콩등 영국계국

가 및 캐나다, 우리나라의환경성능평가기준의원류가되고있다.

(3)관련제도및 정책

① 환경성능평가기준: BREEAM , EcoHomes, ENVEST

B R E E A M은 우리 나라의 그린빌딩인증제도의원류가 되는 제도로서영국 건축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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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주도로1990년대초반부터실시되었다. 이는건물과지구

환경의관계에서실내성능을향상시키면서건물에의한실외로의대기오염물질발생을최소

화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제도로서건물의환경성능을4단계로등급화하여인증한다. 

EcoHomes는 주택의친환경성응으평가하기위해BRE에서BREEAM을 근거로개발한친환

경평가도구로서구성은BREEAM과 유사하지만주거용건물의특성에맞도록평가항목을조

정하고단순화하였다. ENVEST는건축물의설계단계에서전생애환경성능을평가하고이에

대해개선책을제시하는평가도구로서BRE가 개발하였다. 

② 환경을중심으로통합된정부기관구성

영국에서는환경부산하에건설부와교통부를통합시켜1997년 6월부터환경·교통·지역

부(DETR,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를만들었다. 이 부서

에서관장하고있는부분은환경보존적인부분, 건설및 주택정책, 항공기·철도·도로·해

운 등의교통정책은물론상수도, 생태계및 농촌지역, 지방행정부와의연계등 지역적인것

까지 모두 포함하고있다. 건설, 교통, 지역 문제 등을환경부분과관련시켜대응함으로써효

율적인환경정책이이루어질수 있는기반을마련해놓고있으며, 여기에에너지와관련된분

야인전기발전까지관장시킴으로써환경문제를더욱더광범위하게다룰 수 있는 기초를마

련해놓고있다. 또한각종통계와연구를관할하는부서를둠으로써효율적인정책수행이되

도록배려하고있다.5)

5) 독일(1인당GDP : 22,427달러, 인구밀도: 서부—258명/㎢, 동부: 147명 /㎢)

(1) 대표적조성사례6)

• 에너지절약을위한태양열이용시스템의적용사례

: 되르페의에너지자립주택, 베를린뤼쵸프스트라쎄에너지절약형집합주택

• 전통적자연소재나재생재활용소재를이용한주택시스템

: 카셀의밍케하우스, 킬하세의생태주택

• 에너지및 물질순환형공급처리시스템구축

: 뮌헨—하이드하우젠, 베를린6블록

• 생물서식이가능한외부공간조성및 자연경관과유기적연계

: 베를린외코하우스, Baubiologische Siedlung in Schafbruhl, 포츠담의키르히스타이그

펠트

5) 정호영·문수영(2001), 「생태건축실현을위한 제도적·경제적·기술적방안—그린빌딩을중심으로」,『환경보

전협회지』

6)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0), 「Green Town 개발사업」, p. 29의 양식에따라사례분류



• 사회생태학적개념을적용한생활공동체적주거단지건설

: 하노버야생잔디주거단지, 뒤셀도르프의생태주거단지

(2) 주요성향

독일의환경친화형계획기법은주거분야에집중되어있으며, 전통적인에너지절약기술도

입에서출발하여주민의적극적인참여에의한 생활공동체적주거단지를건설하려는경향까

지 다양한성향의환경친화형주거단지가개발되고있다. 특히주민에자발적참여에의한환

경친화적인유지관리가이루어지는게두드러진특징이다. 

(3) 관련제도및 정책

① 환경친화적계획체계

독일은국토및 도시개발을위한체계적공간계획수단과이에대응한다양한위계의환경보

전계획이유기적으로연계되어가장모범적인국토, 도시관리의전형을보여주고있다. 우리의

도시계획차원에해당하는토지이용계획(F-plan) 단계에서‘경관생태계획(Landschaftsplan)’

이라는계획수단을활용하여자연및 경관보호, 생물종및 비오톱보호등을위한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의지구단위계획에상응하는지구상세계획(B-plan) 단계에서‘녹지정비계획

(Grunordnungs-plan)’과 연계해서상충되는환경문제해결대안을구체적으로제시한다. 

즉, 토지이용계획과경관생태계획, 지구상세계획과녹지정비계획이동일한시기에병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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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독일의환경친화적인공간계획체계

※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김현수(2001), 「환경친화적인공간계획체계및 수단의개발」, 서울대학

교 환경대학원도시·환경디자인최고전문가과정, p.8 부분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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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립되고, 이 과정에서양 계획의정보와성과를주기적으로교환하고, 상충되는점을조정

한다. 최종적으로지구단위계획이법정계획의지위를가지고나머지계획은이를보완하는지

위를가지게된다. 이를그림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6) 프랑스(1인당GDP : 21,989달러, 인구밀도: 108.2명/㎢)

(1) 대표적조성사례: Les Basses Fouassieres, Lievre d’Or, Les Cochevis

(2) 주요성향

정부 주도의주거단지조성보다는협력단체나판매, 혹은 기존 주거지리모델링위주의주

거단지조성경향을보여준다. 주로설계공모를통해작품을고르고, 단열과선스페이스도입

으로태양에너지이용및 화석연료사용의최소화를도모하고있다. 에너지절약을통한설계

비용 회수기한도10년~30년정도로장기적으로잡고 있다. 주거단지조성시에는주로저층

규모로대지및 기후환경을고려하여자연형에너지절약시스템을도입하고있다. 

(3) 관련제도및 정책

① 환경성능평가기준: EQUER

파리의Ecole des Mines 대학이I E A (국제에너지기구)의후원으로개발한환경평가도구이다.

이 평가도구는건물의라이프사이클동안발생하는환경부하를산정하고각국의각 단계에서

대안을제시할수 있게구성되어있으며주거용건물과상업용건물을대상으로개발되었다.

7) 해외사례성향분석

해외의환경친화형주거단지사례를살펴보면주로유럽지역에사례와연구가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고, 특히 영국과독일처럼인구밀도가높고 도시화율이높은 국가일수록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등에서정책적으로환경친화형주거단지를조성하는성향을보인다. 또한도시

화의진행에따라, 도심지주거환경을개선해야할 필요성이높은지역에서환경친화형주거

단지조성에관심이높은편이다. 

소득수준이높다고반드시환경친화형주거단지조성에앞장서는것은아니지만, 그래도비

교적 소득이높은 국가에서환경에대한 관심이높은 경향은있다. 윗 장에서언급한국가는

아니지만, 소득수준이2만불이넘는대부분의유럽국가에서는광범위하게지속가능한개발에

대한논의가활발한반면, 중국및 소득수준이낮은동남아시아지역은상대적으로그에대한

관심이저조한편이다. 우리나라는이에 중간적입장으로, 국민소득1만불 진입 시점에서환

경친화형개발에관심을갖고이를실천하기위해다양한시도를하고있는입장이다. 



해외사례에서공공기관주도의시범단지조성차원의주거단지는저소득층의기존커뮤니

티 파괴를최소화하고, 주민참여및 서민주거확대등에 중점을두고 있고, 민간주도의리모

델링및 마을조성은기존커뮤니티가자발적으로단체를구성하여단지 조성을주도하는경

향을보인다. 

환경성능을평가하는제도의경우일본을제외하고주로민간단체주도로만들어지고있고,

민간단체들간의경쟁적관계를통해다양한프로그램및 평가기준이설정되고있다. 이에각

지방자치단체및 건축주들은각 지역에맞는인증제도를채택하고있다.7)

나. 해외의환경친화형주거단지계획요소고찰

일본의경우 환경공생주택조성에관한 지침을단독주거단지와집합주거단지로나누고이

를 3부문11분야93항목으로평가하고있다. 이외에도각국에서는환경친화형계획요소를각

나라의사정에맞게지침으로설정하여환경친화형주거단지조성에이용하고있다.

환경친화형주거단지계획요소를제 1장의개발 기본원칙에맞추어나누어보면 다음과같

다. 여기에서제시된계획요소외에도여러 가지 계획요소가있으나주거단지조성에초점을

맞추기위해실내환경과자세한설비명 및 기술요소는생략하기로한다. 

다. 환경친화형주거단지계획요소적용검토및 시사점

앞에서각국의대표적인환경친화형주거단지사례와조성경향을살펴보았다. 대부분의나

라에서각 나라 사정에맞는 환경친화형주거단지를조성하고있고, 여러 가지 환경성능평가

프로그램으로이를평가하고있다. 

이 장에서는앞에서추려낸공통적인환경친화형주거단지설계요소에사례를대입하여계

획요소의적용정도를살펴보려한다. 이로써우리에게친숙한환경친화형주거단지에는계획

요소를얼마만큼적용하고있고, 적용시에는어떤양상을가지고적용이되는지알아보기위

함이다. 앞에서뽑은사례중에우리와환경이가장비슷한일본과환경친화형주거단지조성

에 가장다양한양상을보이는독일사례위주로주거단지계획요소적용을검토하였다. 선정

된 사례는아래와같다.

1) 일본

(1) 적용사례8)

① 志知田前주거단지 ② 아메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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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언구, 「그린빌딩인증제도의해외사례」p. 72에서부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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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해외환경친화형주거단지계획요소

※ 출처:「일본환경공생주택계획종합평가표」및박원규(1999), 「지속가능한주거단지계획모형개발및 적용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협동과정조경학, pp. 54∼57에서발췌및 재구성

계획분야 계획항목 계획요소

토지이용의효율화

교통부하의감소

에너지절약

자연자원의효율적
이용과재활용

오염물배출의
감소및 방지

생물다양성유지

자연지형활용

다양한개발방식

open space 확보

보행위주공간조성

설비

에너지

형태

태양에너지

미이용에너지활용

재활용

정화

오염물저배출

토양

녹화

비오톱조성및 연계

일조및 일사및 기후를고려한배치
자연지형및 지세활용
주거·상업·업무등의복합개발

다양한타입의주거형태
공용공간(정원·광장) 조성
주차장의지하화및 경사지이용

주택과상업업무지구를연계하는보행로조성
단지내 보차분리및 차량통제

over-bridge, 보행자전용도로설치
자전거도로설치
고효율형·에너지절약형·고성능기계사용

절수형설비기기사용
시설의집중화·공동화
열손실이적은환기방법채택

고단열·고기밀건축물축조
에너지저소비소재사용
폐열회수및 재활용

연면적대외피면적비최소화
주택내부에열 완충공간조성
태양광발전(태양전지)

태양열이용한급탕및 난방
자연채광및 선룸조성

미이용에너지(풍력,지열,해수열) 이용
수목·흙·물을이용하여부지미기후완화
자연소재및 재활용소재이용

우수차집및 순환활용
중수도시스템사용
음식물찌꺼기와잡초퇴비화

분리수거및 재활용
건축부품및 소재재활용
하수자연정화호수설치

자연발효화장실및 유기폐기물속성발효
환경부하저감건설공법사용
청정연료이용

건축물해체및 수선이용이한설계
내구성이우수한설계및 시공법
인공지반조성및 자연토양의보전

우수침투유도
생태적식재

건물외피및 인근주변의충분한녹화유도
목재등 자연건축재료사용
생울타리조성

소생물과의공생공간조성
생태계유용한연못조성



③ 삼정홈실험주택ED-1 ④ 벨콜린미나미오사와

⑤ 世谷田谷區深澤環境共生住宅단지 ⑥ 오사카長野木戶주택

⑦ Next 21 ⑧ 마테르아노우

⑨ 山口朝田히리스 ⑩ 글러브코트大宮南中野

⑪ 蓮根三丁目지구 ⑫ Earth village

⑬ 아사히카와제로하우스

(2) 계획요소적용양상

일본의계획요소적용을살펴보면대체적으로에너지절약요소와태양에너지활용, 그리고

생물다양성유지를위한비오톱조성부분에중점을두고있음을알 수 있다. 복합개발이나교

통부하감소를위한보행전용도로설치부분에선미흡한반면대부분의건물에서고단열·고

기밀건축물축조및 태양열을이용한발전·급탕·난방, 자연채광요소, 열손실이적은환기

방법을채택하고있다. 특히태양에너지를이용하는계획요소는대부분의사례에서적용하고

있다. 이는일본정부의태양에너지설비이용확대정책과도관련이있음을알 수 있다. 

제시된45개의 환경친화형계획요소중 적용된계획요소의수는 기대치보다 낮게 나타났

다. 적게는7항목 많게는18항목까지나타났고평균 30%정도의만족율을보여 주었다. 그리

고 1990년대초반의사례보다후반의사례로갈수록보다다양한계획요소를적용하려는시도

를 했음을알 수 있다.

2) 독일

(1) 적용사례9)

① 되르페의에너지자립주택 ② 베를린뤼쵸프스트라쎄의에너지절약형집합주택

③ 카셀의밍케하우스 ④ 킬하세의생태주택

⑤ 뮌헨—하이드하우젠 ⑥ 베를린6블록

⑦ 베를린외코하우스 ⑧ Baubiologische Siedlung in Schafbruhl

⑨ 하노버야생잔디주거단지 ⑩ 뒤셀도르프의생태주거단지

(2) 계획요소적용양상

독일은계획요소의적용에있어어떤특정분야에치우침이없이전반적으로고르게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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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0. 12), 『Green Town 개발사업』, pp.27∼28자료재해석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0. 12), 『Green Town 개발사업』, pp.29∼30자료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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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본의환경친화형주거단지계획요소적용현황

※ 출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0. 12), Green Town 개발사업, pp. 27∼28자료재해석
①志知田前주거단지②아메스타 ③삼정홈실험주택ED-1   ④벨콜린미나미오사와
⑤世谷田谷區深澤環境共生住宅단지 ⑥오사카長野木戶주택 ⑦Next 21   ⑧ 마테르아노우
⑨山口朝田히리스 ⑩글러브코트大宮南中野 ⑪ 蓮根三丁目지구⑫ Earth village   ⑬아사히카와제로하우스

분야 계획요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토지
이용의
효율화

교통
부하의
감소

에너지
절약

자연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

오염물
배출의
감소및

방지

생물
다양성
유지

일조및 일사및 기후를고려한배치

자연지형및 지세활용
주거·상업·업무등의복합개발
다양한타입의주거형태

공용공간(정원·광장) 조성
주차장의지하화및 경사지이용

주택과상업업무지구연계보행로
단지내 보차분리및 차량통제
over-bridge, 보행자전용도로설치

자전거도로설치
고효율형·에너지절약형·고성능기계
절수형설비기기사용

시설의집중화·공동화
열손실이적은환기방법채택
고단열·고기밀건축물축조

에너지저소비소재사용
폐열회수및 재활용
연면적대외피면적비최소화

주택내부에열 완충공간조성
태양광발전(태양전지)
태양열이용한급탕및 난방

자연채광및 선룸조성
미이용에너지(풍력,지열,해수열) 이용

수목·흙·물이용, 부지미기후완화
자연소재및 재활용소재이용
우수차집및 순환활용

중수도시스템사용
음식물찌꺼기와잡초퇴비화
분리수거및 재활용

건축부품및 소재재활용
하수자연정화호수설치
자연발효화장실, 유기폐기물발효

환경부하저감건설공법사용
청정연료이용
건축물해체및 수선이용이한설계

내구성이우수한설계및 시공법
인공지반의조성및 자연토양보전
우수침투유도

생태적식재
건물외피및 인근주변의녹화유도

목재등 자연건축재료사용
생울타리조성
소생물과의공생공간조성

생태계유용한연못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 있음을알 수 있다. 에너지절약부분은각 사례에서거의빠지지않고나타나고있으며, 자

연 채광및 선룸 이용빈도가높은 것으로나타났다. 일본에비해 설비에의존하는경향이다

소 낮으며, 공간설계단계에서환경친화형계획요소가반영된것이특징이다. 

사례중에서우수의차집및 재활용과중수도시스템사용이동시에나타나고있는것이특

징적이다. 그리고그런사례에한하여연못조성이나타나고있다. 

독일의경우 일본보다전반적으로환경친화형주거단지계획요소적용율이높게 나타났지

만, 전체적용비율은그리차이가나타나지않는것으로보인다. 독일의경우적게적용된사

례는45개 계획요소중 8개를, 많이적용된사례는19개를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

러나평균적으로15개 이상을만족하고있어서일본보다는고르게계획요소가적용됨을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31%의 만족율을나타내고있다. 

절대적인수치로서일본과독일의환경친화형주거단지의설계요소사용빈도를보면 두 나

라 모두대략30% 정도의설계요소를사용하고있다. 각국의현지실정에맞는지침에적용해보

면 이보다더 높은 적용율을보이겠지만일괄적이고다소포괄적인기준으로적용해보면대략

3 0 %라는수치가나온다. 이는기대했던수치보다는다소낮은수치이나, 환경친화형설계요소

를 약간만도입하더라도기대이상으로주거단지의환경친화성이높아진다는것을알 수 있다.

절대적인수치가아닌사용양상에맞추어환경친화형계획요소적용도를살펴보면, 일본의

경우정부주도로환경공생주택을조성하다보니정부가정책적으로지원하는설비의도입이

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독일의경우에는물론설비도사용하고있지만, 건축과조경의설

계 단계에서환경친화형계획요소를도입하고있음을알 수 있다. 주거와상업·업무지역간

의 복합개발은두 나라 사례모두 나타나지않고있으며, 발효를이용한폐기물처리와우추

차집및 활용은두 나라모두높은적용을나타내고있다. 그리고건축물의내부공간과외부공

간 모두환경친화형계획요소가비교적고르게적용되고있음을알 수 있다.

생물다양성유지를위한녹화·비오톱조성·친수공간조성은두 나라모두골고루적용되

고 있다. 이는이들요소가조경요소로사용될수 있고거주자들에게도쾌적한환경을제공해

주기때문이라생각한다. 

3. 한국의환경친화형주거단지개발특성검토

가. 한국의환경친화형주거단지계획요소고찰

앞 절에서는해외의환경친화형주거단지계획요소를고찰하고독일과일본의사례를통하

여 어느정도 적용이되고 있는지를살펴보았다. 각 나라실정에맞춘 기준이아니고, 몇몇의

계획요소가생략되었음을감안한다하더라도기대보다는약간낮은적용정도를보여주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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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독일의환경친화형주거단지계획요소적용현황

※ 출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0. 12), 『Green Town 개발사업』, pp.29∼30자료재해석
① 되르페에너지자립주택 ② 베를린뤼쵸프스트라쎄에너지절약형집합주택 ③ 카셀의밍케하우스
④ 킬하세생태주택 ⑤ 뮌헨-하이드하우젠⑥ 베를린6블록 ⑦ 베를린외코하우스
⑧ Baubiologische Siedlung in Schafbruhl   ⑨ 하노버야생잔디주거단지 ⑩ 뒤셀도르프생태주거단지

분야 계획요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토지
이용의
효율화

교통
부하의
감소

에너지
절약

자연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

오염물
배출의
감소및

방지

생물
다양성
유지

일조및 일사및 기후를고려한배치

자연지형및 지세활용
주거·상업·업무등의복합개발
다양한타입의주거형태

공용공간(정원·광장) 조성
주차장의지하화및 경사지이용

주택과상업업무지구연계보행로
단지내 보차분리및 차량통제
over-bridge, 보행자전용도로설치

자전거도로설치
고효율형·에너지절약형·고성능기계
절수형설비기기사용

시설의집중화·공동화
열손실이적은환기방법채택
고단열·고기밀건축물축조

에너지저소비소재사용
폐열회수및 재활용
연면적대외피면적비최소화

주택내부에열 완충공간조성
태양광발전(태양전지)
태양열이용한급탕및 난방

자연채광및 선룸조성
미이용에너지(풍력,지열,해수열) 이용

수목·흙·물이용, 부지미기후완화
자연소재및 재활용소재이용
우수차집및 순환활용

중수도시스템사용
음식물찌꺼기와잡초퇴비화
분리수거및 재활용

건축부품및 소재재활용
하수자연정화호수설치
자연발효화장실, 유기폐기물발효

환경부하저감건설공법사용
청정연료이용
건축물해체및 수선이용이한설계

내구성이우수한설계및 시공법
인공지반의조성및 자연토양보전
우수침투유도

생태적식재
건물외피및 인근주변의녹화유도

목재등 자연건축재료사용
생울타리조성
소생물과의공생공간조성

생태계유용한연못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었다. 그러나그 정도의적용에도불구하고그 주거단지의환경친화성이매우 올라가고더불

어 거주자들에게도쾌적한환경을제공해준다는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국내에서

환경친화형계획요소로사용되거나자주언급되는요소들을살펴보고다음장에서국내의환

경친화형주거단지를평가하는기준으로사용하도록하겠다. 

1990년대들어와우리나라에서도환경친화형주거단지계획에관련된연구가활발히일어

나기 시작했다. 특히 1995년 이후 건교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주택공사를중심으로환

경친화형주거단지모델개발에관련된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었고그에관련된보고서가출

간되기시작하였다. 대부분해외의선진사례들의분석을토대로환경친화형계획요소를추출

하는방식으로연구가진행되다가90년대말부터는우리나라현실에맞는환경친화형계획요

소를수립하거나, 이들계획요소를적용하는방안에대한연구가주류를이루고있다. 

99년 12월에 건설교통부가『친환경적건축물설계요령』을 제시한데이어, 2000년 12월 한

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Green Town 개발사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대한주택공사에서

는 2001년 주거환경우수주택시범인증제실시를위한지침을제시하였다. 그밖에여러연구

기관과개인을중심으로환경친화형주거단지실현을위한 여러 가지계획안의제시및 적용

방안연구가활발히이루어졌다.

〈표8〉에 제시된국내의환경친화형주거단지계획요소는99년 건설교통부의『친환경적건

축물설계요령』, 2000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Green Town 개발사업』, 2000년 서울시정개

발연구소에서제시한『환경친화적건축및 단지개발요소적용방안연구』그리고2000년 대한

주택공사의『주거환경우수주택시범인증제』에 제시된환경친화형주거단지계획요소를취합

하여 정리한것이다. 다른 연구기관및 개인의연구에서도여러 가지환경친화형계획요소를

제시하고있으나, 환경친화형계획요소의선정 면에서는큰 차이가없다고가정하고이들 기

관에서제시한계획요소를사용하도록한다. 여기에앞 절의연구와일관성을갖기위해, 앞에

서 제시한6가지 주요 계획분야에맞추어정리하도록한다. 마찬가지로실내환경분야및 자

세한설비명과기술요소는생략하도록한다.

나. 환경친화형주거단지정착의필요성

지금까지는환경친화형주거단지의정의와개발원칙, 해외의환경친화형주거단지개발현

황 및 계획요소적용 정도, 한국의환경친화형주거단지계획요소를검토하였다. 해외에서도

환경친화형주거단지정착을위해정부와민간이나서서여러가지방안을고안하고있고, 우

리나라도본격적인제도의도입은그리오래되지않았지만역시환경친화형주거단지정착을

위해여러가지방면으로노력하고있음을알 수 있었다.

도시화가심하게발달되고인구밀도가높은 나라일수록환경친화형주거단지개발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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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국내의환경친화형주거단지계획요소

※ 출처 : 건설교통부(1999), 『친환경적건축물설계요령』,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0), 『Green Town 개발사업』,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0), 「환경친화적건축및 단지개발요소적용방안연구」, 대한주택공사(2000), 『주거환
경 우수주택시범인증제』에 제시된환경친화형주거단지계획요소를취합하여정리

계획분야 계획항목 계획요소

토지이용의
효율화

교통부하의
감소

에너지절약

자연자원의효율적
이용과재활용

오염물배출의
감소및 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자연지형활용

용적률

open space 확보

보행위주공간조성

설비

에너지

형태

태양에너지

미이용에너지활용

재활용

정화

오염물저배출

토양

녹화

비오톱조성
및 연계

일조및 일사및 기후를고려한배치
자연지형및 지세활용
낮은용적률설정

주차장의지하화및 경사지이용
도시및 지역과단지사이의거리좁힘
대중교통의근접설치

보행자전용도로설치및 외부와네트워크조성
자전거도로설치및 외부와네트워크조성

단지내자전거주차장설치
고효율형·에너지절약형·고성능기계사용
절수형설비기기사용

시설의집중화·공동화
고단열·고기밀건축물축조
에너지저소비소재사용

폐열회수및 재활용
축열시스템설치및 심야전력사용
연면적대외피면적비최소화

주택내부에열 완충공간조성
통풍성있는평면계획
태양광발전(태양전지)

태양열이용한급탕및 난방
자연채광및 선룸조성

미이용에너지(풍력,지열,해수열) 이용
수목·흙·물을이용하여부지미기후완화
자연소재및 재활용소재이용

우수차집및 순환활용
중수도시스템사용, 생활쓰레기퇴비화
분리수거및 재활용, 건축부품및 소재재활용

하수자연정화호수설치
자연발효화장실및유기폐기물속성발효
환경부하저감건설공법사용

청정연료이용
건축물해체및 수선이용이한설계
내구성이우수한설계및 시공법

Co₂발생량줄임
표토의보존및 활용, 우수침투유도
생태적식재

건물외피및 인근주변의충분한녹화유도
목재등 자연건축재료사용

생울타리조성
소생물과의공생공간조성
생태계유용한연못조성

채소원·텃밭·자연학습원조성
주변자연공간으로의접근성



실행에몰두하고있는현실은그만큼주거환경에서부터발생하는환경부하가높다는것을반

영하고있을것이다. 따라서환경의전반적인개선을위해서는환경친화형주거단지가필요하

다는것을알 수 있다. 

인구많고땅은좁고또한서울, 부산, 대구, 대전등 주요도시에특히수도권에전체인구의

절반이밀집해있는우리나라는이런특수한거주성향때문에유달리아파트를선호하는경향

을 보인다. 그러나우리는1970년대이후본격적인도시화과정에서우리는환경을고려하지

않은개발위주로도시화를진행시켰다. 그 결과금수강산이라는대한민국의도시는녹색과는

동떨어진콘크리트위주의공간으로전락하였고, 대기·수질오염, 녹지감소·소음등 환경의

자정정화능력을넘어선심각한상태에놓여있다. 

최근지구환경파멸시계가9시 5분을넘어섰다는외신보도가있었다. 환경친화형주거단지

의 정착과실현은단순히거주환경의개선차원을넘어서서지구전체환경을위해반드시필

요한과제라할 수 있다. 

다음장에서는70년대부터90년대사이공동주택단지와90년대이후우리나라의환경친화

형 주거단지들의현황에대하여알아보고이중몇몇사례를추출하여이들의환경친화형계획

요소적용정도를알아보려한다. 그리고적용이잘 되는계획요소와그렇지못한계획요소를

추출하여이에대한원인을분석하고우리나라환경친화형주거단지의한계점은무엇인지알

아보도록한다. 

III. 한국의환경친화형 계획 제도와 이를 표방한 주거단지 사례

1. 한국의환경친화형주거단지조성관련법령및 제도검토

가. 건축물관련인증제도

1)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건설교통부와환경부주체로2002년부터친환경건축물의건설을유도·촉진하기위하여친

환경건축물인증제도를도입하였다. 시행초기에는공동주택을대상으로시행하고주상복합,

업무용(공공, 일반건물), 상업용(학교·병원등), 리모델링건축물까지단계적으로확대시행

할 계획으로준공된건축물을대상으로인증심사하되, 건축주가희망하는경우에는설계단계

에서심사하여예비인증을부여하고있다.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에대한평가 기준은대한주택공사의주거환경우수주택시범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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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평가 기준과매우 유사하다. 인증등급은우수, 최우수2등급으로구분하여인증하고

있는데, 100점만점에65점 이상이면우수주택, 85점이상이면최우수주택으로선정된다.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대한주택공사주택연구소로부터주거환경우수주택시범인증받

은 건축물과한국능률협회인증원으로부터그린빌딩시범 인증을받은 건축물은시범인증심

사기준에의하여평가하여적합한경우 각각 우수친환경우수주택, 그린빌딩으로3년에 한하

여 인증을해주고있다.10)

2) 주거환경우수주택시범인증제도

2000년 건설교통부와대한주택공사에서마련한주거환경우수주택시범인증제도는범 세

계적추세로가고있는지속가능한정주지개발이구체화될수 있기위해제도적틀을마련하

기 위한것이다. 

이 제도는토지이용및 교통, 에너지및 자원, 생태환경, 실내환경이라는4가지큰 부류아래

1, 2, 3등급으로나누어주거단지의환경을평가하고있다. 아직까지는인증받은단지관리방

안이나인센티브부여방안이구체적으로설정된것이아니라소비자에게쾌적한주거단지의

지표로서제시되고있는정도이다. 

이 제도는환경친화형주거단지계획요소중 대표적인것을 추출하여현실적적용 기준과

이상적적용기준에맞추어각기다른점수를부여해준다. 이 기준에맞추어60점 이상을받으

면 3등급, 75점이상인경우2등급, 90점이상인경우1등급을부여해준다. 2000년9월∼11월

사이총 8개의단지가환경친화형주거단지로시범인증받았고, 이중1등급은4단지, 2등급2

단지, 3등급2단지가선정되었다. 

3) 그린빌딩인증제도

그린빌딩이란친환경을접근하는시각에따라다소차이가있기는하지만대체로에너지절

약, 자원절약, 오염방지, 자연친화, 인간친화등 5가지요소를고려한건축물이다. 그린빌딩인

증제도는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그린빌딩의개념을명확히하기위해한국그린빌딩협의회

에서 영국의BREEAM, 일본환경공생주택, 미국의LEED Building Rating System의 분류를따

라 평가항목을설정아래와같이설정하여건축물의환경성을평가하는제도이다. 

이 기준은국제 협약에대비할수 있고, 한반도의환경생태를잘 보전할수 있으며, 국민의

보건과생산성을향상시킬수 있는 건물이될 수 있도록등급 기준을작성, 제시하고시행할

수 있어야한다는기본방침에서설정되었다.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친환경건축물관련인증제도홈페이지(2002),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best.kict.re.kr



아직까지는그린빌딩인증제도에맞추어지어진주거건물은없고,「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초에너지절약형 건물」,「대우건설기술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그린빌딩중앙연구

동」정도가그린빌딩으로인증을받은 상태이다. 즉, 경제성을비롯한현실적인여건 때문에

일반건물에는적용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11)

4) 산업자원부의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는자발적인신청에의해에너지절약적인건물에등급을부

여하는제도이다. 이러한인증제도를통하여건물의에너지성능이나주거환경의질 등과같

은 객관적인정보를제공받고건물의가치를인정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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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그린빌딩인증제도의평가항목

※ 출처: 『한국그린빌딩협의회협회지』(2000. 12), 한국그린빌딩인증제도특집기사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방법 배점

지구
환경
(17)

지역
환경
(14)

실내
환경
(10)

온난화가스발생 CO₂발생량(8), 자연에너지이용(2) 에너지소요량(DEC)설계유무 10

오존층파괴물질발생 CFC, HCFC, Halon 발생량
대체냉매사용정도

냉매유출여부
2

산성비 NOx 및 SOx 발생저감장치 0

천연및 재생재료의
사용

내재에너지가적은재료의사용(2)
재활용재료의사용(2)

재활용폐기물분리수거시설(1)

해당용도의
재료사용정도

5

천연및 재생재료의
사용

내재에너지가적은재료의사용(2)
재활용재료의사용(2)

재활용폐기물분리수거시설(1)

해당용도의
재료사용정도

5

부지/조경(입지선정)
기존부지및 식생최대활용또는기

존건물개수(1), 재건축(1)
2

교통관계 자전거이용자신설(1) 설계유무 1

수질및 수자원보존

우수침투재(0.5),우수저장연못(0.5),
중수시스템(2), 물절약기기(0.5), 폐
수 처리장치(2.5), 음식물쓰레기퇴

비화시설(1)

설계유무 7

음 발생원차단(건설중)(1), 차음벽설치 설계유무 2
그림자, 일조권, 바람 건물풍(1), 동지그림자(1) 2

온·습도쾌적 제어시스템(1) ,운용매뉴얼(1) 설계유무 2
빛 주광이용(1), 고효율조명기기(1) 설계유무 2

음
외부소음및 공조/기계실소음차단

시설(1)
설계유무 1

공기,VOC
오염원감소및 분리(3), 환기율(1)

공기여과시설설계(1)
설계유무 5

11) 한국능률협회인증원그린경영센터보도자료(2000.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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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및 건물사용자등 건물과관련된모두에게이익이돌아가도록하기위한제도이다. 건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제 2001-100호)과 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

한 자금지원지침(산업자원부공고제 2001-163호)을 바탕으로건물 에너지등급을매겨이에

따른융자등을제공하는제도이다. 2001년12월 10일 최초로대상아크로비스타주상복합건

물을건물에너지효율1등급으로선정하였다.

나. 주변환경관련평가제도

1) 환경부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제도는한번 오염되면다시 회복되기어렵고 또 복구하는데도엄청난 시간

적·경제적손실이따르는환경문제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만들어진제도이다. 환경

오염의사전 예방을위해 각종사업계획을수립·시행함에있어서당해사업의경제성, 기술

성뿐만아니라환경적요인도종합적으로비교·검토하여최적의사업계획안을모색하는과

정으로서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개발이되도록함으로써쾌적한환경을유지·조

성함을그 목적으로한다.12)

환경영향평가는1977년 12월 환경보전법제정 시 도입되어, 대상 분야와실시 근거에대한

기준을마련하는작업을거쳐1981년 2월「환경영향평가서작성에관한규정」을 고시하고82

년부터본격시행되었다. 90년대들어와여러 차례 보완 작업을거치다가99년 12월 31일 환

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제정하여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

가, 인구영향평가를통합실시하여지금까지시행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환경영향평가제도는미국, 캐나다등과 달리 그 대상사업이법령으로

규정되어있고, 환경영향평가시점또한대부분의사업이타당성조사와병행하여실시하지않

고 계획이확정된후 사업실시단계에서주로오염의저감방안을검토하고있어입지의타당성

등 근본적인친환경적인개발의유도에는한계가있다.

2) 환경부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가개발 사업이일어나기이전에환경에미치는영향을면밀히검토하지

않아계획이확정된이후의사업실시단계에서사업의취소등 사회문제와손실이초래됨에따

라 사후약방문격인환경영향평가제에대비한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도입되었다. 

각종개발계획이나개발사업을수립·시행함에있어타당성조사등 계획초기단계에서입지

12) psh. enational. co. kr, 「환경영향평가의의및 목적」중에서발췌인용



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조화등 환경에미치는영향을고려토록함으로써「개발과보전의조

화」즉, 「환경친화적인개발」을 도모코자도입된제도이다.1 3 ) 이 제도는개발사업수립시행시

사업초기단계부터입지타당성, 주변환경과조화여부등의환경성을검토하도록되어있다. 

1999년 12월 31일 환경정책기본법을개정하여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법정제도로도입한데

이어동법시행령을개정하여① 사전환경성검토대상행정계획및 개발사업을대폭확대하고,

② 사전환경성검토시의구비서류를구체화하는한편, ③ 협의의절차, 협의기간을정함으로

서 사전예방적의사결정수단으로서환경성검토제도가제 역할을다 할 수 있도록하였다.

2. 일반공동주택단지의환경친화성측정

가. 기존연구고찰을통한공동주택단지의환경친화성측정

아파트건설이본격적으로이루어진1970년대부터과연우리는어떤 공동주택단지를조성

해왔을까? 우리나라에서환경친화성을표방한주택단지고찰에앞서일반적으로지어졌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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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psh. enational. co. kr, 「사전환경성검토의필요성및 목적」에서발췌인용

<표 10>조사대상으로선정된서울및 수도권아파트단지(25개 단지)

※ 출처: 양병이(1997. 4), 「지속가능성지표에의한우리나라주거단지의환경친화성평가에관한연구」,『국토계
획』32권제2호,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규모 위치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대규모단지
(1,000세대

이상)

소규모단지
(500세대

미만)

강북
청량1동

미주아파트
구의동현대

프라임아파트
도화동삼성아파트

강남
잠실주공5단지

고층아파트
서초삼풍아파트 대방동대림아파트

신도시 없음 없음 분당5차파크타운아파트

살기
좋은
단지

없음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분당까치마을신원아파트
신대방동현대아파트

분당무지개마을청구아파트
고양시중산코오롱아파트
고양시중산일신아파트

강북
제기동

미주아파트
광장동극동아파트 연희동대림아파트

강남
반포동신반포

한양아파트
오금동대림아파트 고덕동현대아파트

신도시 없음 없음 분당12차성원아파트

살기
좋은
단지

없음 없음

용인수지2차 삼성아파트
고양시화정동현대아파트
분당정든마을동아아파트
고양시화정동LG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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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택단지의환경친화성을고찰해보는것도의미있을것이다. 이를위해1970년∼1995년

까지지어진아파트중 1996년 우리나라최초로매일경제신문사에서‘제1회 살기좋은아파트

선발대회’에서선정된수도권내 25개 단지를중심으로환경친화성을평가한서울대학교환

경대학원양병이교수님의「지속가능성지표에의한우리나라주거단지의환경친화성평가에

관한 연구」의 논문을인용하여일반 공동주택단지의환경친화성을측정해보도록한다. 이

연구는시대별로제도나기술의변천에따라환경친화성의차이가있을것이라는가정을바탕

으로실시하였다. 

각각 선정된25개의 아파트단지를시대적구분 없이 녹지확보율, 생태원리반영, 생울타리

조성, 자연및 물질순환체계, 환경오염최소화장치로나누어기초적인환경친화성을조사해보

았다. 

<표 11> 선정된아파트의환경친화성

※ 출처: 양병이(1997. 4), 「지속가능성지표에의한우리나라주거단지의환경친화성평가에관한연구」,『국토
계획』32권제 2호,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분야 구분 단지수 비중 비고

녹지확보율

생태원리반영

생울타리조성

자연및
물질순환체계

환경오염
최소화

30% 넘는단지 8 32%
10%이상30%미만 9 36%

10% 이하단지 8 32%
토양유지위해표토보존 1 4%

야생동물서식단지는
대부분신도시

야생동물먹이되는수종식재 19 96%

야생동물서식단지 9 36%
단지주변전체설치 5 20%

20%미만혹은거의없는곳 20 80%

태양열시스템 0 0%

주차장옥상녹화는
대부분신도시에조성

옥상녹화·벽면녹화 0 0%
주차장옥상일부녹화 11 44%

투수성포장 2 8%
물순환또는재활용시스템 0 0%

친수공간조성 8 32%

기존하천이용 1 4%
쓰레기활용처리퇴비장치설치 0 0%

도로로부터이격배치 10 40%
차단녹지 22 88%
직각배치 11 44%

모든건물남향배치 4 16%
50%이상남향배치 13 52%

자전거도로 0 0%

보행전용도로 15 60%
기존녹지보존단지 4 16%

기존녹지일부보존단지 8 32%

인접부근과동선연결 7 28%
녹도조성 6 24%



이 조사를보면예외적으로주차장옥상녹화개념이도입된신도시를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자연및 물질순환체계시스템을갖춘아파트단지는거의없다고볼 수 있다. 이에비해환경

오염을최소화시키는공간배치나외부 공간조성은비교적고르게설치되어있다. 녹지 확보

율은만족할만한수치는아니지만양호한편으로볼 수 있지만, 표토보존과같이장기적인안

목에서갖추어져야할 부분에는많이미흡하다는것을알 수 있다. 

이런 기초적인조사를바탕으로시대별로아파트단지의환경친화성을평가해보면아래와

같은결과를얻을수 있다. 

시대별로지어진아파트단지의환경친화성을두 가지 관점에서평가해볼수 있다. 환경보

전의관점과남향배치등 자연에너지이용관점에서보았을땐 1970년대지어진아파트단지

가 압도적으로환경친화성이높다고볼 수 있다. 그러나지표및 친수공간지표나녹도조성등

환경친화성설계 기법도입 면에선90년대가높다. 특이하게도기존 녹지와연결성이나환경

오염원과의이격배치는70년대 저조한비율에서80년대에유달리높아졌다가90년대들어와

다시 낮아지는현상을보여준다. 이를 종합하여환경친화성을종합 분석해보면1970년대 가

장 높고1990년대가중간, 1980년대가낮다.14) 

70년대에는법적인동간격이넓어녹지를조성할공간이비교적많았지만80년대와90년대

에 법적조항이완화되면서녹지조성도가낮아지고남향배치율은낮아졌다. 그리고90년대

신도시아파트개발에주차장녹화, 녹도조성등의기법이시작되어80년대보다는비교적환

경 친화성이높은편이다. 

지속가능성의원칙별로수도권의조사대상아파트단지에대한 환경친화성을평가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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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양병이(1997. 4), 「지속가능성지표에의한 우리 나라 주거단지의환경친화성평가에관한 연구」,『국토계획』

32권 제 2호,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표 12>아파트단지의시기별비교평가

※ 출처: 양병이(1997. 4), 「지속가능성지표에의한우리나라주거단지의환경친화성평가에관한연구」,『국토계
획』32권제 2호,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시대

평가지표
1970년대 1980년대1990년대

녹지율 30.8% 21.4% 18.4%
식재중향토수종 80% 53% 60.8%

다층식재율 28.3% 18.3% 15.7%

지표및 친수공간지표 0% 16.6% 46.6%
환경오염원이격배치 25% 83.3% 60%

남향배치 79% 52.5% 63.6%

기존녹지와연결 낮음 높음 중간
녹도조성 전무 전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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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자연의공존이라는원칙이생태적원리의반영, 자연 및 물질순환체계의유지와환경

오염의최소화라는원칙보다는많은배려를한 것으로나타났다. 조사대상아파트단지의환

경친화성을전반적으로평가해보면아직은초보적인단계로서부분적인시도를하는 수준에

머물고있다.

나. 환경친화형을표방한주거단지사례분석

1) 환경친화형을표방한주거단지

우리나라에선1990년대 신도시를개발하면서환경친화형주거단지개념이도입되었다. 물

론 그 이전에도부분적으로도입시도는있었으나환경친화성을본격적으로표방하고나선것

은 90년대부터이다. 또한각종건설회사에서는환경친화적설계요소를상품화하여아파트분

양 광고에인용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1990년대중반까지환경친화성을표방한주거단지

는 다음과같다. 

이들 사례 중 환경친화적설계요소를가장 많이도입된상계주공3단지와과천주공 3단지

를 앞서설정한국내환경친화형계획요소로평가하여보았다. 아래표를보면해외의환경친

화형 주거단지의환경계획요소 적용율이30% 정도인데반해, 우리 나라의환경친화형주거

단지계획요소적용은48개의계획요소중 3∼4개 정도를만족하고있음을알 수 있다. 즉 약

8%의 적용율에도못미치고있음을알 수 있다. 환경친화형주거단지계획요소적용율이소득

<표 13> 환경친화성을표방한우리나라의공동주택단지

※ 출처: 대한주택공사, 「환경친화형주거단지모델개발에관한연구」(1996)에서발췌인용

분야 적용시스템 요소 국내사례

건축

단지

조경

태양열활용

건축재료

건축설비
건축계획시스템

패시브솔라 포스코빌딩, 시화삼보알도리도금공장
액티브솔라 과천주공1단지
건축재료 광주라인건설주택

건축설비기기 대우크린홈아파트, 쌍용아진아파트
백년주택구법(CHS) 시화삼보알로리도금공장

수자원재활용 중수도시스템
산본5단지주공아파트, 포스코빌딩, 롯데월드

호텔, 전북정급주공

친수공간조성 새새라기(실개천)수법 평촌현대아파트, 상계주공3단지

단지배치수법

그린네트워크

건물녹화

생태녹화
소생물권

자연지형활용
부산망미테라스, 포항사원주택, 개포주공, 

과천주공

오픈스페이스체계 성남신흥아파트, 포항사원주택

산책로, 조깅코스 과천주공2단지, 포항포철사원주택
실내녹화 대구성서청구, 대구광장타운, 대구효성타운

실외녹화(옥상정원) 부산망미테라스, 산본주상복합아파트

실용녹화(채원) 의정부장암, 창동3단지
수생생물권(어류연못) 포항포철사원주택, 부산망미주공, 일산유원삼환



수준에비례한다고가정한다면적당한수치가될 수 있으나, 인구밀도에비례한다고가정 했

을 때는턱없이낮은수치임을알 수 있다. 게다가해외의환경친화형주거단지의경우건축물

내·외부에환경친화적설계요소가고르게적용된반면, 우리나라의환경친화형주택단지는

주택내·외부에고른시스템적용이미흡하다는것을알 수 있다. 태양열주택조성을목적으

로 만든 과천주공1단지의경우를제외하고대부분의환경친화형주거단지를살펴보면외부

공간 조성에서는환경친화성이다소 나타나고있지만건축물에대해서는환경친화성이나타

나는경우가거의없는실정이다.

이에대한원인은두 가지로해석할수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건축법제도에서공동주택단

지의외부공간에는제도적으로인동간격등을규정함으로서환경친화성을표방하지않더라도

어느 정도는녹지 확보나오픈스페이스조성이가능하기때문이다. 이는앞서 기술한 대로

1 9 7 0년대에환경친화성에대한 개념이설립되기이전에조성된주거단지가8 0년대나9 0년대

에 비해높게나타나는점에서도유추할수 있다. 다른하나는, 환경친화적설계기법을도입하

더라도가시적으로나타나는효과면에서나경제적비용측면에서건축물내부에설치하는환

경친화적설계요소보다단지조성시 사용하는환경친화적설계요소가효과적이기때문이다.

상계 주공 2·3단지에사용된환경친화형설계요소를살펴보면외부공간에환경친화적설

계요소를사용하더라도체계적인연계성을가지고적용된것이아니라부분적으로일부요소

만 적용되고있다. 또한적용된요소를유지하려면또 다른환경부하를발생시킬수밖에없는

체계로시스템이만들어져있다. 외부조경에어류연못조성은아이들의정서면에서나조경의

미적가치상승에기여를많이하고있다. 그러나이 어류연못을체계적으로조성하려하였다

면 우수이용과자연지형활용과실개천수법등을통한순환시스템을조성했을것이다. 그러

나 이런 바탕 없이 어류연못을조성하고이를 유지하기위해서강제 순환시스템을설치하고

전기설비를따로가동하는등 또 다른환경부하를만들어내고있다. 결과적으로겉모습만환

경친화일뿐 알맹이를들여다보면환경부하생산형주거단지라할 수 있다.

2) 환경친화형계획요소적용사례

환경친화형계획요소중 중수도시스템적용에대해서살펴보기로한다. 국내 공동주택중

처음으로중수도시스템을도입한산본주공아파트의운영사례를살펴보면, 중수도시스템이

이용자들에겐불편을느끼는시스템으로전락했음을알 수 있다. 

산본 주공아파트의중수는하루 83톤을 사용할수 있도록설계하고, 화장실수세변기에만

사용하도록하였다. 그리고군포시지방자치단체에서중수도사용시설단지에한해중수도사

용량에대비하여상수도요금을30% 감면해주기로하였다. 그러나실제운영을해보면중수

생산량은설계치에못 미치고순수생산량만으로는사용량을대처하기가어려운것으로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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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국내환경친화형주거단지의계획요소적용현황

※ 출처: 대한주택공사(1996), 「환경친화형주거단지모델개발에관한연구」에서발췌인용

계획분야 계획요소 과천주공1단지 상계주공2,3단지

토지이용의
효율화

교통부하의
감소

에너지절약

자연자원의
효율적이용과

재활용

오염물배출의
감소및 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일조및 일사및 기후를고려한배치
자연지형및 지세활용
낮은용적률설정

주차장의지하화및 경사지이용
오픈스페이스조성
도시및 지역과단지사이의거리좁힘

대중교통의근접설치
보행자전용도로설치및 외부와네트워크조성

자전거도로설치및 외부와네트워크조성
단지내자전거주차장설치
고효율형·에너지절약형·고성능기계사용

절수형설비기기사용, 시설의집중화·공동화
고단열·고기밀건축물축조
에너지저소비소재사용, 폐열회수및 재활용

축열시스템설치및 심야전력사용
연면적대외피면적비최소화
주택내부에열 완충공간조성

통충성있는평면계획
태양광발전(태양전지)
태양열이용한급탕및 난방

자연채광및 선룸조성
미이용에너지(풍력,지열,해수열) 이용

수목·흙·물을이용하여부지미기후완화
자연소재및 재활용소재이용
우수차집및 순환활용

중수도시스템사용, 생활쓰레기퇴비화
분리수거및 재활용
건축부품및 소재재활용

하수자연정화호수설치
자연발효화장실및 유기폐기물속성발효
환경부하저감건설공법사용

청정연료이용
건축물해체및 수선이용이한설계
내구성이우수한설계및 시공법

Co₂발생량줄임
표토의보존및 활용
우수침투유도

생태적식재
건물외피및 인근주변의충분한녹화유도

목재등 자연건축재료사용
생울타리조성
소생물과의공생공간조성

생태계유용한연못조성
채소원·텃밭·자연학습원조성
주변자연공간으로의접근성

◯

◯

◯

◯

◯

◯

◯



났다. 또 중수공급을원활히하기위해최소2일 이상저장기간이필요한데, 설치된시설의용

량은작도또한유입되는원수량이적어각 과정의조에서물의정지시간이매우짧게나타나

고 있다. 

즉 현재 설치된시스템으로는침전효과가적어 양호한질의 중수를얻기 힘들다는결론을

얻게 되었다. 시설의관리에서도관리인이24시간 상주해야하고, 오수정화시설과같이 있지

않아서관리상어려움을겪고있다. 가장큰 문제는중수의경제성에있다. 94년도당시상수

도 수도요금은톤당130원이지만중수생산에소요되는비용은1408원으로무려11배가넘는

생산비용이들어감을알 수 있다. 따라서중수도시스템은설치하면경제적으로손해를보는

설비로전락하게되었다. 

3) 한국의계획제도에서환경친화성반영정도

국내의경우는개발(기본)계획이나지구단위계획단계에서환경보전을위한합리적수단이

없다. 개발계획의경우는각종 도시계획시설사업을비롯하여도시개발사업계획을통해 집행

되는 반면 환경보전계획은정책계획성격으로상위단계에서만작성되기때문에개발행위에

대해환경측면을고려할수 있는방법이환경영향평가밖에없는실정이었다. 그러나환경영향

평가의적용시기가실시계획단계임을감안할때, 그 실효성에대해서는많은의문이든다. 건

축심의·허가제도의환경친화성반영을측정해보면환경친화적설계 기법이수없이많이 도

입되었음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에서환경친화형주거단지가정착되지못하는이유를짐작할

수 있다. 현행 건축심의·허가에적용되어야하는환경 친화적인건축및 단지개발요소를파

악하기위하여건축심의의심의사항, 심의기준과건축허가시에검토되는법규내용에대하여

서울시의환경친화적인건축및 단지개발의방향과개발요소의적용여부를비교검토하였다.

건축 심의 및 허가의환경친화적개발요소의적용상황에대하여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이

표에나타난결과에따라건축심의및 허가제도에반영되어있는환경친화성에대하여정리하

면 다음과같다.

(1) 심의기준

① 주요규제내용: 일조량확보, 녹지조성, 보도환경면에서일부환경친화적인요소가포함

되어있지만, 주로 기준으로규정된지표들은단지경관, 전체 옥외공간확보나일부 조경계획

에 의한생활공간조성을위한기준들임

② 한계점: 환경친화적건축개발의필요요소인토지이용, 물순환및 이용, 에너지이용, 폐기

물처리, 생물공생에대한 기준이나주변 자연환경을유지할수 있는 세부적인기준이포함되

어 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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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사항

① 주요검토내용: 일조량확보및 녹지조성면에대한일부생활환경의질개선에대한사항

은 포함되어있지만주요건물배치에의한도시경관보호, 건축물구조의안정성확보및 기반

시설, 교통처리의생활의편리성에대한사항들임

② 한계점: 토지이용, 물순환및 이용, 에너지이용, 폐기물처리, 생물공생에대한부분에대

해서는포함되어있지않음

(3) 건축허가

① 주요규제내용: 토지이용면에서일조량확보에대하여규정되어있으나주로특정지역

내의건축행위제한과건축물자체에대한건설규제및 기준들임

② 한계점: 토지이용, 물순환및 이용, 에너지이용, 폐기물처리. 녹지조성, 생물공생에대한

부분에대해서는포함되어있지않음

이와 같이 건축심의시의심의기준과심의사항, 그리고건축허가시의관련법규에환경친

화적인개발요소로서고려되어있는부분은① 일조량확보와② 녹지조성및 공간 확보뿐이

며 물, 에너지, 폐기물, 생물서식환경에대한 사항은전혀 고려되어있지 않는 것으로나타

났다.

<표 15> 환경친화형관리요소에대한건축심의기준과심의사항의적용현황

◯ : 적용됨,   △ : 어느정도적용됨,   ×: 전혀적용되지않음

환경친화적관리요소및 세부시스템

환경친화적관리요소적용상황

건축심의

심의기준 심의사항
건축허가

토지이용

물순환및
이용

에너지
유효이용

폐기물
처리환경

녹지조성

생물과의
공생

교통완화

자연기능을살린토지이용(통풍, 일조조절, 
자연지형조성, 표토보존)

△ △ △

물가를살린토지이용(시냇물, 연못) × × ×

물유효이용(우수이용, 중수도) × × ×

지표면투수및 지하수함양촉진 × × ×

물수요절감(절수기기) × × ×

에너지절약(단열·고밀성건축재료, 절전기
기·시스템, 통풍성확보, 일사량조절)

× × △

태양에너지이용 × × ×

미활용에너지이용 × × ×

발생량저감환경형성 × × ×

재활용가능한환경형성 × × ×

녹지조성및 녹지축연결 △ △ ×

녹지공간확보 ◯ △ △

생물서식환경조성 × × ×

생태통로조성 × × ×

도보·자전거이용시설및 구조 △ × ×

사람과물류이동을최소화한토지이용 × × ×



IV. 결론

환경친화형주거단지를정착시키기위해서는근본적으로사람들의행태에변화가와야 한

다. 그러나이는매우오랜시간을필요로하고, 자율에기대하기엔너무도비용희생이크다.

따라서장기적인행태 변화를목표로제도적개선이우선 필요하다. 그리고이에뒷받침되는

기술적인발전역시필요하다. 

1. 파격적인경제적지원제도필요

앞의 외국사례를보면 환경친화형주거단지조성을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하고 있음을알

수 있었다. 그중경제적지원측면을보면, 환경친화형설계요소를도입하여사용했을경우국

가적으로재정적인센티브를파격적으로지원하고있음을알 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환

경보전의중요성을아무리강조하고양심과도덕에호소를한다 해도시설 설치에합당한경

제적대가가뒷받침이되지않으면값비싼시설설치의보편화는이루어지기힘들다. 

캐나다의CBIP 제도와비슷하게우리나라에서산업자원부주체로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

증 제도를도입하였다. 그리고2001년 12월 10일 최초로대상아크로비스타주상복합건물을

건물 에너지효율1등급으로선정하였다. 이에 맞추어융자를지원한다는계획을발표했으나

아직까지얼마만큼의융자지원이이루어졌는지, 또 그에대한파급효과는어떤지명확하게공

표 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환경친화형주거단지조성에서작은첫걸음을에너지절약이라고

보았을때 에너지효율등급이높은건물에대해파격적인융자지원과이에대한홍보가절실하

다고생각한다.

2. 체계적인환경보전계획도입

우리나라의환경보전계획은상위계획에서추상적인개념으로설정되어있다. 그리고토지

이용계획과지구단위계획수립에거의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도실시

설계 단계에서적용되고있지만막대한자금이이미 소요된사업에실질적으로제동을걸고

나선사례는거의없다. 

이런환경보전계획은실현성이매우낮을수밖에없다. 환경보전계획도국토개발계획체계

와 상응한체계성을가지고수립되고양 분야간의의사소통경로도개방해야한다. 그리고건

축 심의제도에환경친화성을적극도입하여제도부터환경친화성을적극반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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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기적인재건축허용제도개선

일반적으로콘크리트의수명은100년이라한다. 산성비와각종 오염물질에노출되었다하

더라도적어도50년은거뜬하다고한다. 콘크리트구조체를효율적으로보전하면100년 이상

간다는것은굳이로마문화유산을언급하지않아도알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공

동주택재건축제도는지어진후 20년이지나면안전진단을거친후 재건축을허용하도록되

어있다. 

최근에는서울시가지난 두 달간재건축을위해안전진단을신청한56개 아파트및 연립주

택단지에대해예비평가를실시한결과평가대상38곳 중 71%인 27곳에대해‘개·보수’판정

을 내리는등 무분별한재건축사업에제동을걸었다는반가운소식이있다. 하지만, 얼마 전

까지만해도수도관만낡아도안전진단D등급이하판정을받아곧바로재건축을할 수 있었던

것이현실이었다. 이는안전진단회사에서만약에일어날수 있는사고에대한책임을회피하

기 위해서무조건통과를시켜주는측면도있었지만보다근본적으로는재건축에따르는기존

입주민들의기대압력을거절할수 없어그런판정을내렸었다. 20년된 13평 아파트값이신

규 33평 아파트보다더 비싼것을봐도알 수 있다. 이런제도는백년주택이들어설수 있는환

경을만들어주지못한다. 콘크리트수명의1/5도 안 되는아파트재건축허용제도는개선되어

야 한다. 

4. 수돗물값의인상을통한수자원절약·재활용설비확대

우리나라는유엔이지정한물 부족국가이다. 각종매체를통해물이부족하다는것을알리

고 있지만효과는거의없는형편이다. 이유가뭘까? 전통적으로수자원이풍부했다는것도이

유이지만우리나라의수돗물값은너무싸다. 그러니물을굳이재활용할필요도못 느끼고절

수용기기를도입해야하는절실함도느끼지못하는게 당연하다. 

중수도설비를설치하는공동주택단지에대해상수도물 값을감면해준다고각 지방자치단

체가공표하지만, 물 값이싸고어려움없이쉽게사용할수 있는현 상황에서그런제도는소

귀에경 읽기일뿐이다. 또 아파트에절수형기기를설치하는것 보다내장재에대리석을쓰는

게 아파트의경제적가치에더 큰 영향을미치는상황에서건설업자들이같은 자본으로어떤

요소를선택하느냐는불을보듯 자명하다. 수돗물값의 상승이서민경제에막대한영향을미

치기에물론쉬운선택은아니다. 장기적으로물 부족사태를막기위해서수돗물값 상승과절

수형기기와중수도를비롯한재활용시스템을보편화시키는게 필요하다. 



5. 환경친화형설비도입에필요한용량산출의체계화

앞선산본주공아파트의설비도입을보면용량산출과사용에있어서의문제점예상을예견

못한채 성급히도입하기에만급급했다는인상을지울수 없다. 물론약 8년 전 기술과의식이

미미한시점이라이해는가지만, 이용자가불편을느끼는설비는아무리경제적인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지원한다하더라도보급되긴어렵다. 또 앞으로다른 설비를도입한다하더라도

무조건세대수에맞추어용량을산출하기보다입주예정자의소비경향을연령별, 가족구성원

생활 패턴별로체계적으로예상하여용량을산출해야한다. 이런 산출이가능하려면물론 각

연령대별·가족구성원별생활패턴을예상할수 있는기준수립이선행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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